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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제1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․세출예산안

검   토    보    고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 및「고령군의회 회의규칙」제61조의

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예산현황

□ 세입‧세출 예산안<총괄>
 (단위:천원)

구   분 제1회 추경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율(%)

합       계 350,846,130 335,938,000 14,908,130 4.44%

일 반 회 계 339,332,000 323,961,000 15,371,000 4.74%

특 별 회 계 11,514,130 11,977,000 △462,870 △3.86%
상 수 도 사 업 6,660,000 6,416,000 244,000 3.80%
수 계 기 금 3,001,000 4,000,000 △999,000 △24.98%
의 료 보 호 기 금 672,000 672,000 0 0.00%
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0,000 80,000 0 0.00%

치 수 사 업 1,098,000 808,000 290,000 35.89%
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 3,130 1,000 2,130 213.00%

❍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,508억 4,613만원으로 

본예산 대비 149억 813만원(4.44%)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◂일반회계는 3,393억 3,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억 7,100만원

(4.74%)이 증액 되었으며,

◂특별회계는 115억 1,41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6,287만원

(△3.86%)이 감액되었음.



- 2 -

□ 세입‧세출 예산안<일반회계>
 (단위:천원)

구    분 제1회 추경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율(%)

계 339,332,000 323,961,000 15,371,000 4,74%

 세

 입

 예

 산

지 방 세 수 입 29,271,000 29,271,000 0 0.00%

세 외 수 입 9,282,132 9,275,132 7,000 0.08%

지 방 교 부 세 131,000,000 130,400,000 600,000 0.46%

조 정 교 부 금 등 5,000,000 5,000,000 0 0.00%

보 조 금 134,604,978 131,603,425 3,001,553 2.28%
보 전 수 입 등
및 내 부 거 래 30,173,890 18,411,443 11,762,447 63.89%

계 339,332,000 323,961,000 15,371,000 4.74%

 세

 출

 예

 산

일반공공행정 18,503,858 16,921,430 1,582,428 9.35%
공공질서및안전 8,656,807 8,003,026 653,781 8.17%
교육 2,132,035 2,107,535 24,500 1.16%
문화및관광 29,672,333 27,682,648 1,989,685 7.19%
환경 32,563,542 31,092,828 1,470,714 4.73%
사회복지 74,972,206 74,005,106 967,100 1.31%
보건 4,662,357 4,399,707 262,650 5.97%
농림해양수산 59,983,762 57,754,228 2,229,534 3.86%
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 9,175,586 9,818,749 △643,163 △6.55%
교통및물류 12,224,062 10,752,465 1,471,597 13.69%
국토및지역개발 22,787,327 19,017,727 3,769,600 19.82%
예비비 2,195,221 1,195,974 999,247 83.55%
기타 61,802,904 61,209,577 593,327 0.97%

❍ 세입예산

지방세수입 292억원, 세외수입 92억원, 지방교부세 1,310억원,

조정교부금 등 50억원, 보조금 1,346억원, 보전수입등 및 내부

거래 301억원 임.

❍ 세출예산

일반공공행정 부문 185억원, 공공질서 및 안전 86억원, 교육   

21억원, 문화및관광 296억원, 환경 325억원, 사회복지 749억원,

보건 46억원, 농림해양수산 599억원, 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 91억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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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및 물류 122억원, 국토 및 지역개발 227억원, 예비비 21억원,

기타 618억원으로 편성 되어 있음.

□ 세입 ‧세출 예산안 <특별회계>
   (단위:천원)

구    분 제1회 추경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율(%)

계 11,514,130 11,977,000 △462,870 △3.86%

 세
 입
 예
 산

세외수입 2,934,326 2,934,403 △77 △0.00%

보조금 4,330,950 5,339,958 △1,009,008 △18.90%

보전수입등 및
내부거래 4,248,854 3,702,639 546,215 14.75%

계 11,514,130 11,977,000 △462,870 △3.86%

 세

 출

 예

 산

환경 9,661,000 10,416,000 △755,000 △7.25%

사회복지 682,000 682,000 0.00%

국토및지역개발 987,825 737,825 250,000 33.88%

기타 183,305 141,175 42,130 29.84%

❍ 세입예산

세외수입 29억원, 보조금 43억원,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

42억원 임.

❍ 세출예산

환경 96억원, 사회복지 6억원, 국토및지역 개발 9억원, 기타 1억8

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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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종합 검토의견

□ 예산규모 

•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

규모는 본예산 3,359억 3,800만원 대비 149억 813만원이 증액된

3,508억 4,613만원 4.44% 증액 편성되었습니다.

□ 세입예산 입니다

❍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

3,393억 3,200만원이며 본예산 3,239억 6,100만원 대비

153억 7,100만원(4.74%)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.

•자체수입인 지방세, 세외수입은 

385억 5,313만원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 

되어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.

•의존수입인 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은

2,706억 497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36억 155만원이 증액 편성  

되었습니다.

-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6억, 보조금이 30억 155만원이 증액 된  

것입니다.

(국고보조금 28억 1,48만원, 도비 보조금 1억 9,106만원)

•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

301억 7,389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17억 6,244만원이 증액 편성  

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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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.

115억 1,413만원이며 본예산 119억 7,700만원 대비 4억 6,287만원이

감액 되었습니다.

(보조금에서 10억 900만원이 감액)

□ 세출예산입니다.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은

•자본지출이 86억 2,220만원, 경상이전이 16억 9,667만원, 인건비  

가 16억 3,967만원, 물건비가 13억 5,438만원, 내부거래가 2억   

7,46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.

❍ 특별회계 세출예산은

•자본지출이 4억 9,400만원, 예비비 및 반환금이 4,513만원, 인건비  

가  4,000만원이 증액되고

• 내부거래가 10억 4,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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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

   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 

   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   

   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세입분야는 추가내시 국·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, 세외  

수입 등 153억 7,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.

❍ 세출분야는 코로나 바이러스, 일자리 창출, 법적인 계획수립 및

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,

당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   

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끝으로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

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

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5. 참고자료(관련법령 및 관련근거)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❍ 「지방재정법」제3장(예산)

❍ 「고령군의회 회의규칙」제61조(예산안 심의)


